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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기사법”이라고 한다)에 따라[1], 예

방치과처치를 수행하는 임상술식가, 구강보건교육자, 구강진료협조자 및 공중구강보건활동자로서 

의료기술 전문가를 말한다[2]. 그리고 이들 중 전국의 공공기관(보건소,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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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needs of independent dental hygiene practices in 

the Korean public dental hygienists. Methods: This research was a cross-sectional survey study. 159 

Korean public dental hygienists were selected by simple random sampling on March 10, 2017. 133 public 

dental hygienists were participated, after excluding 26 hygienists who showed insufficient responses. The 

respondents were asked to select one of the following options to reflect their needs: direct supervision, 

indirect supervision, and independent dental hygiene practice. Result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ublic 

dental hygienists wanted both public oral health practices (62.5%) and assistance in preventive dental 

treatments (63.4%) to be performed independently. Conclusions: The public dental hygienists were 

required to independently perform oral health education and fluoride mouth rinsing projects. Dental 

hygienists should improve their capability of independently practicing dental hygiene first, and then 

indicators. It should be established and measured to evaluate their competency in this respect. Legal 

protection should be considered for independent dental hygiene 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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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으로서 치위생직무를 수행하는 치과위생사를 보건치과위생사라 한다[3]. 

의료기사법은 1973년 제정된 이후로 서른 두 번의 개정이 있었지만,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감독 

조항은 개정 없이 유지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의료기사 단체는 오랜 기간에 걸쳐 의료기사들의 현실적

인 직무수행의 수월성과 효율화 방안을 주장해 오고 있다. 방사선사와 물리치료사는 의료인, 의료종

사자 사이의 수직적, 수평적 관계를 법률 개정을 통해 재정립 하여야 하며 특히 의사 또는 치과의사

의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한을 ‘처방 또는 의뢰’로 개정하는 방안을 제언하거나[4], 현실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반영하지 않은 법적 제도로 인해 국민들의 보건의료 접근성이 낮은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단독개업이 가능하도록 물리치료사에 대한 독립적인 법률 제정을 주장하였다[5,6].

2016년을 기준으로 세계치과위생사연맹에는 28개 국가가 가입되어 있었다. 그 중 모든 업무를 지

도감독 하에서 수행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일본, 아일랜드, 호주, 이스라엘이다[7]. 치과

위생사 제도를 시작한 초기부터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자율(독립)형(Independent dental hygiene 

practice)으로 수행하는 국가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는 치과의사의 지도감독을 받다가 추후 

자율(독립)적으로 변화한 경우가 많다[8,9]. 예를 들어 영국, 핀란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2006년 

이후로 자율(독립)형으로 바뀐 국가이다. 세계적으로 치과위생사의 자율(독립)적 직무수행과 관련

된 변화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그를 뒷받침하기 위해 치과위생사의 자율(독립)적 직무수행과 관

련된 동향과 변화를 비교하여 새로운 가능성과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8,9]. 

가장 최근인 2017년에 보고된 연구에 의하면[10], 국외 치과위생사들은 자율(독립)적 직무수행에 

관하여 대부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였다. 그리고 치과의사는 치과위생사

의 직무범위 확대에 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치과위생사의 독립적 직무수행에 관해서

는 다소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발표하였다. 

국내에서도 치과위생사의 직무와 관련된 권한 그리고 그것과 연관된 의료법 개정과 관련하여 지

속적으로 그 당위와 명분에 필요한 내용과 문제점 그리고 그 해결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는 중이다. 김 

등[11]은 국민들에게 전문적인 양질의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치과위생사의 자율(독

립)적 직무수행이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적보호와 같은 정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고, 이

와 비슷한 맥락에서 최 등[12]도 치과위생사의 실제 업무와 법적 업무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보

호할 필요를 제기하였다. 또 보건치과위생사의 직무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그들이 현재 수행하고 있

는 직무별로 빈도, 중요도, 난이도로 비교하여 실제 수행하고 있는 직무의 비중을 분석한 연구가 있

었고[13], 보건치과위생사의 실제 업무수행 빈도와 치과의사의 지도감독 빈도를 비교한 연구가 있

었다[14]. 그러나 직무를 수행하는 주체인 보건치과위생사 스스로 그들이 생각하는 직무수행의 자

율(독립)성에 대해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를 찾아 볼 수 없었다. 객관적 근거와 

시대적 명분 못지않게 실제 그 직무를 수행하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요구하는 직무수행의 자율(독립)

성을 파악해 보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이에 이 연구는 우리나라 보건치과위생사에게 그들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의 직무자율(독립)성에 

대한 요구를 조사하여 직무별로 그 요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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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우리나라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구강보건센터에서 종사하고 있는 보건치과

위생사 중 2017년도 3월 10일 충남대학교에서 열린 직무교육 등록자 250명 전수를 대상으로 하였

다. 연구과정에서 보건회에 연구지원과 연구 참여협조를 구하였고, 직무교육 등록자 전원에게 이 연

구의 목적과 의미 그리고 연구에 참여하는 방법을 설명할 기회를 얻었다. 이 설명을 듣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159명(64% 참여율)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으며, 응답자가 응답 표시를 누락하였

거나, 분석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설문지 26부를 제외하고 총 133부(53% 응답률)를 최종 연

구대상으로 결정하였다. 

이 연구는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임상심의위원회의 심사와 승인(IRB No. CR317015)

을 거쳐 연구를 진행하였고, 연구 참여자의 연구 참여 동의서에 자필서명을 받은 후 설문을 진행하였다. 

2. 연구방법

이 연구는 단면연구로 자기기입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문항은 김 등[13]의 연구에서 이용한 설

문 문항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재구성하였다. 전문가 3인이 내용타당도를 검증하

였다. 설문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보건(지)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구강보건사업과 관련된 직무, 

치과진료와 관련된 직무별로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직접지도’ 또는 ‘간접지도’ 그리고 ‘자율(독립)

적’ 수행이 필요한지를 묻는 형식으로 구성하였다. 보건치과위생사의 직무는 선행연구[13]에서 제

시한 보건치과위생사 직무를 기반으로, 이 연구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구성하였다. 

최종적으로 완성된 설문문항은 총 39문항으로 일반적 특성 10문항, 구강보건사업과 관련된 직무 12

문항, 치과진료와 관련된 직무 17문항이었고, 이 설문도구의 신뢰도(Cronbach’s α)는 0.87이었다. 

3. 통계분석 

수집된 자료의 통계분석은 PASW statistics 23.0 (SPSS Inc, Chicago,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으로 결과를 나타내었고, 구강보건사업과 관련된 직무

와 치과진료실 직무 또한 그 요구도별로 빈도를 분석하여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연구대상자의 지역별 분포는 시 지역

(45.9%), 군 지역(40.6%), 구 지역(10.5%) 순이었다. 보건소·보건의료원에서 근무하는 자(66.2%)

가 대부분이었고, 보건지소(29.3%)와 구강보건센터(3.8%)순이었다. 직급은 정규직(80.5%)이 많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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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계약직 및 기간제(6.8%)와 기타(2.3%) 순이었다. 학력은 전문대학 졸업(61.8%)이 가장 많았고, 

대학교 졸업(24.9%), 대학원 석사 재학/수료/졸업(11.7%), 대학원 박사 재학/수료/졸업(1.6%) 순이

었다. 연령은 40대(43.8%)가 가장 많았고, 50대(46.2%), 30대(5.4%), 20대(4.6%) 순이었다. 경력은 

25년 이상(44.5%)이 가장 많았고, 21-25년(28.1%), 11-15년(7.8%), 16-20년(7.0%), 5년 미만(6.3%), 

6-10년(6.3%) 순이었다. 담당직무는 구강보건사업과 치과실 진료를 병행(33.8%)하는 경우가 가장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Characteristics Division N %

Total 133 100.0

Gender Female 133 100.0

Age (y) 21-30 6 4.6

31-40 7 5.4

41-50 57 43.8

51-60 60 46.2

Region City 61 45.9

Town 54 40.6

District 1 10.5

Institution Public health center 88 66.2

Public health center branch 39 29.3

Oral health center 5 3.8

Job assignments Permanent worker 107 89.9

Health service post 2 1.7

Medical technician post 119 98.3

Contract worker 9 7.6

Etc 3 2.5

Job position Responsibility only for oral health project 43 32.3

Responsibility only for dental clinic care 4 3.0

Oral health project in parallel with dental clinic care 45 33.8

Oral health project in parallel with other tasks 12 9.0

Dental clinic care in parallel with other tasks 12 9.0

Responsibility only for other tasks 17 12.8

Career (y) ≤5 8 6.3

6-10 8 6.3

11-15 10 7.8

16-20 9 7.0

21-25 36 28.1

≥26 57 44.5

Education College 82 61.8

University 33 24.9

Master’s degree 15 11.7

Doctor’s degree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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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았고, 구강보건사업만 담당(32.3%), 타 업무수행(12.8%), 구강보건사업과 타 업무 병행(9.0%), 

치과실 진료와 타 업무 병행(9.0%), 치과실 진료만 담당(3.0%)하는 경우의 순이었다. 

2. 직무별 직무자율성 요구도

보건치과위생사 직무별 자율(독립)적 직무수행 요구도를 파악한 결과를 <Table 2>에 나타내었

Table 2. The distribution of the needs on independent dental hygiene practice Unit: N (%)

Characteristics
Direct 

supervision

Indirect 

supervision

Independent 

practice

Oral health project 

Oral health education and public relations project 11 (  8.3) 12 (  9.0) 110 (82.7)

Fluoride mouth rinsing project 12 (  9.0) 12 (  9.0) 109 (82.0)

Oral health project-related administrative services 8 (  6.4) 17 (12.8) 108 (80.8)

Fluoride application project for children 15 (11.3) 12 (  9.0) 106 (79.7)

Project for the installation, operation of school tooth-brushing facilities 4 (  3.3) 29 (22.0) 100 (74.8)

Public oral health projects linked to other public health project 6 (  4.8) 27 (20.6) 99 (74.6)

Elderly fluoride application and scaling project 11 (  8.5) 38 (28.7) 84 (62.8)

Project for the installation, operation of school dental health clinics 22 (16.5) 36 (27.6) 74 (55.9)

Project for the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dental health center in 

public health centers

14 (10.7) 45 (33.9) 74 (55.4)

Water fluoridation project 24 (18.1) 54 (40.5) 55 (41.4)

Mobile public oral health care vehicle support project 36 (27.6) 47 (35.8) 49 (36.6)

Oral care center project for the disabled 58 (43.8) 44 (33.1) 30 (23.1)

Dental clinic duty

Oral examination

and record

Dental plaque examination 13 (10.2) 27 (20.3) 93 (69.5)

Oral microorganism test, caries activity test 15 (11.3) 34 (26.1) 83 (62.6)

Oral examination, record 27 (20.3) 35 (26.6) 71 (53.1)

Professional 

prevention

Self-orofacial stimulation 10 (  7.6) 12 (  9.2) 110 (82.4)

Fluoride application 18 (13.6) 10 (  7.6) 105 (78.8)

Professional prophylaxis 11 (  8.7) 22 (16.7) 99 (74.6)

Sealant 15 (11.4) 34 (25.8) 84 (62.9)

Oral health risk 

management

Tobacco and alcohol management 8 (  6.3) 32 (24.2) 93 (69.5)

Dietary regulation 10 (  7.9) 21 (15.7) 102 (76.4)

Special subject 

management

Oral health care of eating disorders 31 (23.4) 59 (44.4) 43 (32.5)

Oral health care of multiple tooth caries 25 (18.8) 66 (49.6) 42 (31.6)

Special subject management 40 (29.9) 60 (45.3) 33 (24.8)

Scaling and plaque 

control

Tooth brushing instructions 16 (12.1) 4 (  3.0) 113 (84.8)

Use of oral care devices 17 (12.9) 4 (  3.0) 112 (84.1)

Tooth polishing 15 (11.7) 15 (11.7) 102 (76.6)

Use of ultrasonic scaler 12 (  9.3) 21 (16.3) 99 (74.4)

Use of manual scaler 13 (10.0) 25 (19.2) 94 (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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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건치과위생사의 치과진료실 직무와 구강보건사업 직무수행 시 자율(독립)적 직무수행에 대한 

요구도를 비교해 본 결과, 조사대상자의 과반수가 치과진료실 직무(63.4%)와 구강보건사업 직무

(62.5%) 모두 자율(독립)적인 직무수행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구강보건사업 직무 중 자율(독립)적 직무수행 요구는 구강보건교육 및 홍보사업(82.7%) 업무에 

있어서 자율(독립)을 요구한 대상자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불소용액 양치사업(82.0%), 구강보

건사업 행정관리(80.8%)의 순이었다. 

반면, 구강보건사업 직무 중 장애인 구강진료 업무는 23.1%의 조사대상자 만이 자율(독립)을 요

구하여 직무 자율(독립)성 요구가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43.8%의 조사대상자가 치과의사의 

직접지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치과진료실 직무수행 중 자율(독립)적 직무수행 요구는 칫솔질 교육(84.8%)이 자율(독립)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구강관리용품 사용 교육(84.1%), 입체조 및 구강마사지(82.4%)의 

순이었다. 

반면, 치과진료실 직무 중 전신질환이나 고위험 음주군과 같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환

자)에 대한 구강관리 업무에 있어서는 24.8%의 조사대상자 만이 자율(독립)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그 보다 더 많은 29.9%는 치과의사의 직접지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총괄 및 고안

치과위생사가 치과병(의)원 등과 같은 임상(치과)현장에서 수행하는 직무는 환자와 술자의 건강

과 안전 문제 그리고 법적인 직무범위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감

독이 중요하다[5]. 그러나 그러한 위험과 안전 문제 등이 적은 환경이거나 그럴 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예방중심의 공중구강보건 영역에 한해서 치과위생사가 자율(독립)적으로 직

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장려해 줄 필요가 있다[9]. 

이 연구결과 우리나라 보건치과위생사는 구강보건교육과 불소용액양치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서 직무자율(독립)성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놓치지 말고 주목할 점은 

보건치과위생사가 모든 직무에 있어서 자율(독립)적 직무수행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이다. 특히 장애인 구강진료 업무 그리고 전신질환이나 고위험 음주군과 같은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환자)에 대한 구강관리 업무에 있어서는 치과의사의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더 많았

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연구에서 보건치과위생사의 업무수행 빈도와 치과의사의 지도감독 빈도를 살펴보았을 

때, 구강보건교육, 불소용액 양치사업이 수행 빈도는 높았으나 지도감독의 빈도는 낮은 업무였다고 

하였고, 무엇보다 장애인구강보건사업, 학교구강보건사업, 구강검사, 구강미생물검사, 교환기 유치

발거, 와동충전의 경우 치과의사의 지도감독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한 바[14]와 크게 달라진 점이 없

었다. 유사한 목적으로 보건치과위생사의 직무를 빈도, 중요도, 난이도로 비교해 보았을 때도, 구강

보건교육 및 홍보사업, 어린이 불소도포사업은 매우 자주 수행하고, 중요도도 높았고, 술식의 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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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또한 고등수준이 아닌 중등수준이기 때문에 보건치과위생사가 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분석한 바 있었다[13]. 

선행연구[13,14]와 이 연구를 종합해 보면, 보건치과위생사가 구강보건교육과 불소도포와 관련

된 업무를 현장에서 가장 많이 수행하고 있고, 그 중요도도 높다고 여기고 있지만 실제로 치과의사의 

지도감독을 받고 그 업무를 수행하는 정도가 매우 저조한 것이 바로 이 직무에 대해서 보건치과위생

사의 직무자율(독립)성 요구가 가장 높은 이유라고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직무의 빈도와 중요도 혹은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직무자율(독립)성을 요구하고 있다

는 사실도 재차 확인하였다.

치과위생사의 직무가 자율(독립)적으로 수행되면 지역주민에게는 치과진료비용을 줄여주는 경

제적 효과[15]와 접근성이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다[16]. 그리고 치과위생사에게는 직무의 효율이 증

가하고[17], 직업에 대한 전문적 역량과 만족도가 높아진다[10]. 그러나 그 이면도 존재한다. 자율

(독립)적 직무 수행과 동시에 치과위생사의 전문적 역량강화, 위험상황에 대한 대처, 환자 안전 문제 

그리고 이와 관련된 모든 법적 책임을 어떻게 할 것 인지 대책이 필요하다[18]. 또한 보건치과위생사 

스스로 자율(독립)적 직무수행을 할 수 있는 효능감과 책임감이 필요하다. 제도적으로는 보건치과위

생사의 자율(독립)적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엄격한 자격기준 평가와 질 관리가 수반

되어야 한다. 

미국은 Dempster Practice Behaviour Scale (DPBS) Questionnaire를 이용해서 치과위생사가 자

율(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능력(역량)이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는데, 이 도구는 30개의 문항으로 

실제 상황에서 술자의 행위가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도구이다[19]. 이 도구로 측

정한 결과를 이용해서 미국 치과위생사가 자율(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준비가 되어있고, 그 능

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추후 이 도구가 우리나라 보건치과위생사의 직무자율(독립)과 관

련된 역량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도구일지를 평가해보고 활용할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보건치과위생사의 직무수행에 있어서 어느 특정 업무나 구강보건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 혹은 그러한 인구집단에 한해서 점차 그 직무자율(독립)성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와 명분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에 보건치과위생사 내부적으로는 역량강화와 그것의 질과 자격 

등을 어떻게 관리하고 규제(Self-regulation)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

리고 외부적으로는 지역구강보건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수행하는 보건치과위생사의 자율(독립)적 

직무수행에 대해 제도적 그리고 법적으로 타당한 직무수행 성과로 인정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장

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부분이다. 

이 연구는 몇 가지 한계가 있다. 첫째, 전국 254개 시군구의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 중

에서 조사당일 그 직무교육에 등록한 보건치과위생사 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기 때문에 직무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보건치과위생사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 하였다. 그러나 전체 보건치과위생사 

1,531명 중 133명(8.6%)이 응답한 연구결과이기 때문에, 그들의 의견을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없었

다. 둘째, 설문도구의 신뢰도(Cronbach’s α)는 확보하였으나, 응답자가 응답하는 결과의 일치도

(Test-retest)는 확인하지 못 하였다. 셋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자율(독립)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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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지 않았다. 이것은 이 연구의 목적이 요구도가 높은 직무가 무엇인지 그 

크기를 빈도와 백분율로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별도로 그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할 필요

가 없었다. 그러나 추후 보다 많은 대상자 수를 확보하여, 조사대상자의 근무지역과 직급에 따라 직

무자율(독립)에 대한 요구에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다. 이런 몇 

가지 연구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가 가지는 의미는 현재 보건치과위생사가 요구하는 직무자율

(독립)성이 높은 직무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혔고, 모든 직무에 있어서 직무자율(독립)성을 요

구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는 점이다. 추후 보건치과위생사 직무자율(독립)에 대한 요구

를 우리나라 시군구 지역별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보건치과위생사 내부적 그리

고 외부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대안마련에 필요한 근거가 될 연구를 지속해야 할 것이다. 

결 론

이 연구는 우리나라 보건치과위생사에게 그들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의 직무자율(독립)성에 대한 

요구를 조사하여 직무별로 그 요구를 파악하고자 설문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보건치과위생사의 ‘치과진료실’ 직무와 ‘구강보건사업’ 직무수행 시 자율(독립)적 직무수행에 

대한 요구도를 비교해 본 결과, 과반수이상의 조사대상자가 ‘치과진료실’ 직무(63%)와 ‘구강

보건사업’ 직무(63%) 모두 자율(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하였다.  

2. 보건치과위생사가 자율(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요구도가 가장 높은 세부 업무는 

‘칫솔질 교육(85%)’과 ‘구강보건교육 및 홍보사업(82%)’이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보건치과위생사의 직무자율(독립)성을 보장하여 직무

의 수월성을 확보할 필요가 충분하다. 우선적으로 보건치과위생사의 ‘치과진료실’ 직무보다는 ‘구

강보건사업’ 직무의 자율(독립)성을 먼저 실현해야 할 때가 되었다. 그리고 추후 보건치과위생사의 

직무 자율(독립)성이 각 지역구강보건사업의 성과(건강결과, 효율성, 효용성 및 비용-효과 등)에 얼

마나 어떻게 기여하는지 체계적으로 접근하여 증명해야 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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